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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고시 제2025-404호

여수 도시계획시설(학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여수 도시계획시설(학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 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제91조, 같은 법률 시행령 제97조, 제100조 및「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에 실시계획을 변경인가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 9. 4.

여   수   시   장

1. 사업시행지 위치(변경없음) : 여수시 둔덕동 산96-1번지 일원

2. 사업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가. 종 류: 도시계획시설사업(학교)

나. 명 칭: 전남대학교(여수캠퍼스) 이전사업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변경없음): 399,217㎡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가. 성 명: 전남대학교총장

나. 주 소: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용봉동)

5.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 1991. 6.18.~2026.12.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없음): 붙임

7.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게재생략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도시계획과(☎061-659-4013), 전남대학교 행정지원과(☎061-659-63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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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토지조서(변경없음)

번호 토 지 소 재 지 지 
목 지  적 편입면적

(m2)
소  유  자 이해관계인 비고위치 지  번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1 둔덕동 369-1 전 285 285 교육부
2 둔덕동 369-2 전 1,530 87 의령옥씨 응계공파종중

전남 여수시군자동310
3 둔덕동 375-1 답 4,368 4,368 교육부
4 둔덕동 394-6 임 117 117 교육부
5 둔덕동 396 답 370 370 교육부
6 둔덕동 396-1 답 873 873 교육부
7 둔덕동 397 답 5,422 5,422 교육부
8 둔덕동 410-5 전 700 700 교육부
9 둔덕동 411-1 답 3,234 3,234 교육부
10 둔덕동 422-3 전 8 8 교육부
11 둔덕동 422-4 전 281 281 교육부
12 둔덕동 424 답 522 522 교육부
13 둔덕동 424-2 임 1,041 1,041 교육부
14 둔덕동 424-3 전 1,418 1,418 교육부
15 둔덕동 425 임 116 116 교육부
16 둔덕동 617-29 구거 4,925 275 건설부
17 둔덕동 산91 임 5,752 5,752 교육부
18 둔덕동 산96-1 임 211,698 211,698 교육부
19 둔덕동 산96-2 임 58 58 교육부
20 둔덕동 산100 임 397 397 교육부
21 둔덕동 산104-1 임 8,858 8,858 교육부

22 둔덕동 산108-4 임 1,119 1,119
임태방

여수시 
미평동 
780-1

 지분 : 
748/1,686

교육부  지분 : 
938/1,686

23 둔덕동 산109-4 임 1,281 1,281 교육부
24 둔덕동 산111 임 962 962 곽금지 여수시 

둔덕동 209
25 둔덕동 산113-16 임 86 86 교육부
26 둔덕동 산113-17 임 131 131 여수시
27 미평동 708-5 답 4 4 교육부
28 미평동 900-1 답 4,927 4,927 교육부
29 미평동 900-4 답 530 530 교육부
30 미평동 901-2 답 2,240 2,240 교육부
31 미평동 901-3 전 298 298 교육부

32 미평동 901-4 답 731 731
김근진 충남 보령시 

봉산1길 88,
  지분

 : 72 /843
교육부   지분 : 

771 / 843
33 미평동 902-1 답 198 198 교육부
34 미평동 904 답 274 274 교육부
35 미평동 905-1 전 2,311 2,311 교육부
36 미평동 905-2 답 1,511 1,511 교육부
37 미평동 905-3 전 1,534 1,534 교육부
38 미평동 905-4 전 810 810 교육부
39 미평동 산103-1 임 131,060 130,919 교육부
40 미평동 산110 묘 3,471 3,471 교육부

40필지 405,451 399,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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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고시 제2025-406호

지방하천 점용허가 고시(연등천)

 ｢하천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지방하천 

점용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9월 2일 

여 수 시 장 

□ 허가내용

1. 하천의 명칭

다음 허가내역 참조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3. 점용의 목적 및 개요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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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내역

허가번호 하천명
점용자 점용내용

비고
주소 성명 위치 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2025-12 연등천 전라남도 여수시 만성로 
178 대화도시가스(주)

여수시 충무동 
618-1 및 교동 

628-1
64

배관철거
임시 강관비계 

설치
2025. 9. 8. ~ 2025.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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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고시 제 2025-407호

여수 도시계획시설(여문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여수 도시계획시설(여문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제2조의 규정에의거 아래와 같이 

공원조성계획을 결정(변경)하고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25. 9. 3.

여 수 시 장

1. 여수 도시계획시설(여문공원) 조성계획 결정 조서 : 붙임

2. 여수 도시계획시설(여문공원) 조성계획 결정 도면 : 게재생략

3. 관계도서는 여수시청 공원과(061-659-4674)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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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고시 제2025 - 408호

덕충주공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전라남도 제2015-188호(2015.7.2.)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결정 고시
되고, 여수시 제2022-157호(2022.4.22.), 여수시 제2024-201호(2024.5.17.) 및 
여수시 제2024-356호(2024.8.9.)호로 변경 결정 고시된 여수시 덕충동 940번지 
일대 덕충주공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제1항에 의거 사업시행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이를 고시
합니다.

2025년  9월 3일
여  수  시  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덕충주공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2. 정비구역 위치 및 면적 

구 역 명 위  치
시행면적

(㎡)

획지면적

(㎡)

정비기반시설면적

(㎡)

덕충주공아파트

재건축정비구역

여수시 덕충동

940번지 일대
28,418.00 27,715.00 703.00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사업시행자 : 덕충주공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조합장 : 김하식)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여수시 덕충안길 5, 덕충주공아파트 단지 내 상가 3호(덕충동)
4.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60개월
5. 사업시행계획인가일 : 2025. 09. 03.
6.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에 명세 : 여수시청 허가과 및 조합에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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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위  치
대지면적

(㎡)

건폐율

(%)

용적률

(%)

연면적

(㎡)

높이(m)

(지상/지하)
주용도

여수시 덕충동

940번지 일대
27,715 21.74 221.95 99,534.9963

51.7

(18/7)

공동주택(9개동) 및 

부대복리시설

8. 주택의 규모 등 주택건설계획

주택의

규모 등 

주택건설

계획

규 모
주택형

(전용면적)

세대수
비 고

분양 임대분 합 계

전용면적

85㎡초과

102.9852㎡ 15 - 15 102A형

102.9814㎡ 30 - 30 102B형

109.9868㎡ 32 - 32 109A형

전용면적

60~85㎡이하

84.9817㎡ 260 - 260 84A형

84.9481㎡ 35 - 35 84B형

84.9864㎡ 106 - 106 84C형

전용면적

60㎡이하
59.9891㎡ 56 - 56 59A형

합 계 - 534 - 534 -

9.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기부채납)에 관한 사항
   ○ 도로

시설

종류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2 190 18
보조

간선

64

(34)

덕충동

938

덕충동

940

일반

도로
-

여고-256

(‘11.12.5)

기정 중로 2 145
18~

23.5

보조

간선

577

(170)

덕충동

587

덕충동

1175-3

일반

도로
-

국고10-182

(‘10.4.6)

※ 1. 도로는 개설 후 관리청에 기부채납
   2. (  )는 구역내 도로연장임

10. 기타 관계도서 : 생략(여수시청 허가과 비치 ☎: 659-4098)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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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고시 제2025-409호

지방하천 점용 허가기간 변경 고시(중흥천)

 ｢하천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지방하천 

점용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9월 3일 

여 수 시 장 

□ 허가내용

1. 하천의 명칭

다음 허가내역 참조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3. 점용의 목적 및 개요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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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내역

허가번호 하천명

점용자 점용내용

비고
주소 성명 위치

면적

(㎡)
점용목적 점용기간

2009-5 중흥천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00 롯데케미칼(주)

여수시 
중흥동 

1691번지
129

수전시설물
(파이프랙)

설치

당초 : 2009. 5. 20. ~ 2024. 6. 30.
변경 : 2009. 5. 20. ~ 2029. 6. 30.

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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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공고 제2025-2640호

전문건설업 등록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 등록 사항을 

동법 시행령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상호 및 대표자 : 주식회사 명진기업(오*규)

2. 영 업 소 재 지 : 전남 여수시 상암로 558

3. 법 인 등록번호 : 180111-1200433

업종명 등록번호 주력분야 등록일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여수-25-라-09 도장공사 2025. 9. 2.

2025년   9월   2일

여 수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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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 공고 제2025-2645호 ]

주택법 위반 과태료 본부과 처분 공시송달 공고
「주택법」제12조제4항 위반에 따른 과태료 본부과 처분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공시

송달(공고) 하고자 합니다.

1. 제    목 : 주택법 위반 과태료 본부과 처분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처분근거 : 「주택법」제12조제4항,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3. 공고대상

대상자 송달주소 위반내용 반송사유
과태료
금액

김○선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암로92번길 30, 4층 
402호(우산동)

연간 자금운용 계획 및 
자금집행 실적 보고서 미제출

폐문부재 과태료
2,500,000원

3. 처분내용 : 과태료 부과

4. 공고기간 : 2025. 9. 2. ~ 9. 17.(15일간)

5. 게시장소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6. 공고사항

    가. 「주택법」제12조제4항의 위반으로 같은 법 제106조제3항1호에 따라 과태료 

본부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

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여수시청 허가과(☎

061-659-4108)에서 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 또는 가상계좌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부과되며,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시에는「국세징수법」제24조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재산압류를 실시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청 허가과 공동주택허가팀(061-659-410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  9.  2.

여 수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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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공고 제2025 - 2652호

공유수면 점·사용 승인을 위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 수렴 공고

공유수면 점·사용 승인 신청이 접수됨에 따라「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2025. 9. 3.

여 수 시 장

1. 신청개요

신청인 점용․사용 장소 목적 면적 사용기간

여수시장

(해양정책과)

여수시 소호동 1181-4번지 

일원 공유수면

소호2지구 

연안정비사업 

공사용 가도  및 

임시적치장 설치

1,870.2㎡ 6개월

2. 공람장소, 공람기간

  m 공람장소: 여수시 해양정책과

  m 공람기간: 2025. 9. 3. ~ 2025. 9. 23.(20일간)

3. 의견제출기간 및 방법

  m 제출기간: 2025. 9. 3. ~ 2025. 9. 23.(20일간)

  m 제출방법: 의견제출서 서식에 맞춰 제출

  m 제 출 처: 등기우편(여수시 신월로 648, 4층 해양정책과) 

               전자우편(jonghyun94@korea.kr)

  m 담 당 자: 공유수면관리팀 행정9급 김종현

4. 기타 문의사항은 여수시 해양정책과(☎659-3972)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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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돼지 분뇨(생분뇨) 이동제한 명령 공고

여수시 공고 제 2025-000 호

소․돼지 분뇨에 대한 이동제한 명령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 규정에 따라 구제역의 전파 우려가 

있는 가축분뇨의 이동제한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3일

여 수 시 장

1. 목적 : 구제역 확산 차단

2. 지역 : 여수시

3. 이동제한 대상 : 소‧돼지 분뇨(생분뇨)

○ 다만, 농가에서 퇴비 또는 액비화 처리한 분뇨나 비료업체에서 생산된 

완제품 퇴비는 제외

4. 명령의 내용 : 소‧돼지 분뇨(생분뇨)를 이동하는 경우 전남권* 내에서

만 이동이 가능하고 다른 권역 간 이동은 금지

* 전남권(광주, 전남)

○ (예외) 이동거리가 가깝거나* 생활권역이 같은** 경우에는 철저한 

사전검사를 통해 이상이 없는 경우 제한적으로 이동 허용

* 농장(분뇨업체) 소재지를 기준으로 시도(권역)는 다르나 지리적으로 경계

를 접하고 있는 시군

** 동일 생활권역 : 전라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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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간 : 2025.10.1. 00:00부터 2026.2.28. 24:00까지

6. 기타사항

가. 이 공고의 발령 당시 외부에서 해당지역에 진입한 차량은 가까운 

거점소독시설에서 차량 소독 후 소독필증을 교부받아 해당지역에서

이동‧체류하는 동안 소지하여야 하며, 진입한 사유(업무 등)가 종료

되는 즉시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후 복귀

나. 4호의 단서에 따라 예외적으로 분뇨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은 해당 가축사육시설에서 사육하는 가축에 대한 

임상관찰, 항체검사(SP, NSP) 및 항원검사(분뇨)에서 이상이 없는 

경우 이동을 승인

○ (절차) 분뇨처리업체(또는 농가)에서 관할 시‧도 시험소에 이동승인 요청

→ 사육가축 임상관찰 및 구제역 검사(가축 및 분뇨) → 이동 승인서

발급 및 해당 지자체(반입․반출 시도, 시군 및 가축방역기관)에 통보

다. ‘나’에 따른 항체검사(SP)에서 항체양성률 기준치 미만인 경우 이동

승인을 불허하고 과태료 처분 및 백신접종 명령을 병행 

라. 이 명령을 위반한 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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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공고 제2025-2655호

공인 폐기 공고 

「여수시 공인 조례」 제7조에 의거 공인 폐기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9. 3.

여    수    시    장

 

1. 폐 기 일 : 2025. 9. 3.(수)

2. 폐기사유 : 민원서류 발급용 자동인증기 교체에 따른 폐기

3. 폐기내역

구분

(관리번호)
공 인 명 폐기인영 관리부서 폐기일

1605 문수동장인민원실전용 문수동 ‘25. 9. 3.

1619 미평동장인민원실전용 미평동 ‘25. 9. 3.

1604 쌍봉동장인민원실전용 쌍봉동 ‘25. 9. 3.

1621 시전동장인민원실전용 시전동 ‘25. 9. 3.

1543 여천동장인민원실전용 여천동 ‘25. 9. 3.

1606 삼일동장인민원실전용 삼일동 ‘25.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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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공고 제2025-2661호

여수시 건축위원회 위원 모집 공고

 ｢건축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5에 의거 여수시 건축위원회 

위원으로 분야별 전문가를 위촉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공고합

니다.

2025년  9월  일

                           여 수 시 장

1. 명    칭 : 여수시 건축위원회

2. 모집인원 : 25명

3. 모집분야 : 건축, 건축구조, 도시계획, 소방, 경관색채, 조경, 여론, 토목, 

교통, 법조계 분야 등 도시계획 및 건축 등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모집결과에 따른 모집인원 및 분야별 인원 조정 가능 

4. 임    기 : 3년(필요한 경우 한차례 연임 가능)

  ※ 2022. 10. 18. ~ 2025. 10. 17. 임기중 활동한 위원 중 연임하지 않은 위원은 한차례 

연임 가능

5. 신청 자격

   가. 아래 자격 요건 중 모집 분야에서 어느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자

     - 도시계획 및 건축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하고 건축사로 종사하고 있는 사람 

     - 대학에서 건축 또는 법률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 교수

     -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재직 중인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 기술사로 종사 중인 사람 

     - 건설공사나 건설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그 분야에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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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이상 종사한 사람 

   나. 여수시 심의 및 자문(수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

   다. ｢지방 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결격 사유가 없는 자 

   라. 그 밖에 건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공정한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6. 위원 선정

  가. 건축위원회 위원 모집 후 분야별 전문위원회(계획분야, 민원분야, 

구조분야) 구성

  나.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추고 적극적인 참여의지, 전문성, 활동경력 

등을 고려하여 자체 선정 

  다.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60%를 초과할 경우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3개를 초과하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중복 위촉된 위원이나 동일 

위원회에서 3회 이상 연임된 위원은 위촉 제한(여성 제외)

7. 신청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5. 9. 3.(수) 09:00 ~ 9. 18.(목) 18:00

  나. 접수장소 : 여수시청 허가과 건축허가팀

  다. 접수방법 : 전자문서, 이메일접수(akxlfek2@korea.kr)

   ※ 제출양식은 여수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다운로드

  라. 제출서류

    - 건축위원회 위원 신청서(하단서식 참고) 1부.

    -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1부.

    - 자격 및 학위 등 기타 증빙자료 1부.

8. 기타사항

  가.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나. 증빙서류는 반드시 제출바라며, 신청서의 기재사항 누락이 발생

하지 않도록 작성 바람. ※ 증빙서류는 해당기관에서 발행한 것으로 최근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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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내 발급된 서류로 한함

  다. 접수된 신청서는 여수시 건축위원회 위원선정 및 위원회 운영을 

위한 자료로만 사용됨.

  라. 본인이 소속된 타 위원회 위촉 현황은 기타사항에 반드시 기재 바람.

  마. 위촉대상자에게만 개별 통지하며 위원 미 선정 결과를 별도로 통보 

하지 않음.

  바. 해당 분야별 적격자가 없을 경우 위원 선정을 하지 않을 수 있음.

  사.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위촉을 취소할 수 있음.

  아.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함.

  자. 이메일 접수자는 반드시 접수여부를 확인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허가과 건축허가팀(정은주, ☎061-659-4101)으로 

문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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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공고 제2025-2654호

공 고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4일

여 수 시 장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시여건을 고려한 규제사항을 정비하고「국토계획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 사항을 반영하며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 시 적용기준 구체화(안 제5조)

나.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주민의견 재청취에 대한 적용기준 개정 사항

반영(안 제6조)

다.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가설건축물 허용 기준 신설(안 제10조의2)

라. 표고 100미터 이상 건축 수반 토지형질변경 도로 기준 명확화

(안 제12조, 별표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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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성장관리방안에서 성장관리계획으로 개편 개정사항 및 성장관리계획

구역 지정․변경에 대한 주민의견 재청취 개정사항 반영(안 제13조)

바. 공공사업에 한정하여 산지관리법 기준을 준용한 토석채취 이격거리

기준 완화(안 제16조)

사.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외 대상 조문 해석 명확화

(안 제20조)

아. 개발행위도시계획위원회심의제외주택호수조문해석명확화(안 제21조)

자. 용도지역 내 허용 건축물 완화 등「국토계획법 시행령」별표 개정사항

반영(별표3, 별표4, 별표5, 별표6, 별표7, 별표8, 별표9, 별표10, 별표

11, 별표12, 별표14, 별표15, 별표16, 별표17, 별표18, 별표20, 별표21)

차. 특화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 지정 목적 범위내 건축물 용도제한

완화(안 제24조)

카. 경관지구 건축물 규모 및 건축법 기준을 준용한 조경 기준 명확화

(안 제25조)

타. 방재지구내 건축물 입지 허용 기준 제시(안 제28조)

파. 계획관리지역 내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자연녹지지역 내 수소연료

공급시설 및 농수산물시설 건폐율 완화 개정사항 반영(안 제33조)

하. 생산녹지지역 등 기존 공장 건폐율 완화 위임 조항 변경사항 반영

(안 제34조)

거.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내 성장관리

계획수립에 따른 건폐율 완화 개정사항 반영(안 제35조)

너.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내 용적률 기준 완화, 방재지구 재해예방시설

설치 건축물 용적률 완화 개정사항 반영(안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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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도시계획위원회 구성 및 위원 자격, 임명․위촉․해촉 기준 제시

(안 제38조)

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 등의 직무에 대한 조문 명확화(안 제39조)

머.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39조의2)

버.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비공개 및 회의록에 관한 조문 명확화(안 제

42조, 안 제43조)

서. 도시계획공동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조례 개정 연계 정비(안 제

44조의2)

3. 일부 개정 조례안 : 별첨

4. 입법예고기간 : 2025. 9. 4. ～ 9. 24.(20일간)

5.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5년

9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수시장(도시계획과장)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 소 : 우)59675 여수시 시청로 1(학동, 여수시청 1청사)

- 전 화 : 061) 659-4012, 팩스 : 659-5833

- 이메일 : honest07@korea.kr

- 의견제출방법 : 서면, 팩스, 직접방문, 이메일 제출

mailto:kk2577k@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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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항목별 내용
찬성여부

의견(사유) 기타 참고사항
찬성 반대



- 23 -

여수시 조례 제 호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주민의견 청취) 시장은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청

취하려면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과 공람장소 등을 다음 각 목의 매체

에 공고할 것

가. 여수시보 또는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 또는 시를 주된 보급지역

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

나. 시 인터넷홈페이지

다. 시청 또는 해당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의 게시판

라. 법 128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국토

이용정보체계

2. 도시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의 기간 동안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

도록 할 것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

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2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내용이 영 제

25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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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공고ㆍ열람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제2장에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① 영 제50조의2

제1호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한 존치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② 영 제50조의2제1호가목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횟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건축하는 가설건축물:

제한 없음

2.「건축법 시행령」제15조제5항제4호에 따른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

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가설건축물: 1회

제12조제1항제1호나목 중 “(2차로 이상 도로)”를 “(별표23 기준을 따

름)”으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성장관리방안 대상지역 등)”을 “(성장관리계획 대상지

역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56조의2제1

항제4호”를 “영 제70조의12제3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성장관리

방안”을 “성장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

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56조의2제2항제5호”

를 “영 제70조의14제1항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56조의3제5항제6호”를 “영 제70조의14제3항제4

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성장관리방안의”를 “성장관리계획의”로,

“성장관리방안에서”를 “성장관리계획에서”로 한다.

② 영 제70조의13제5항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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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의13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16조제5호 중 “(300미터이내)”를 “(300미터이내, 단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은 100미터이내)”로 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개발행위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

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행위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

한다.

1. 토지의 형질변경

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 : 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

나. 공업지역 : 면적 3만제곱미터 미만

2. 토석채취 : 부피 3만세제곱미터 미만

제21조제1항제3호 중 “이하”를 “이하[주택호수 산정은 다가구주택 및 공

동주택의 경우 가구(세대)수를 주택호수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을 삭제한다.

제24조제2호가목 중 “공동주택”을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삭제하며, 같은 호 다목 중 “근린생활시설(자목ㆍ타목 중 기

원은 제외하며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을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ㆍ안마원 및

단란주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나목 중 “요양병원과 격리병원”을

“격리병원”으로 하며, 같은 호 카목 중 “교정 및 군사시설”을 “교정시설”

로 하고, 같은 호 타목 및 파목을 각각 파목 및 하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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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의2호의 국방ㆍ군사시설

제25조제3항 본문 중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이하”를 “각 입면

부의 총 길이(가로 길이에 한함)를 30미터 이하(가시되지 않는 지하층은

제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2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

이 신설한다.

② 영 제75조 단서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이란「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에 따른 방재관리대책대행자가 해당 방재지구의 지정목적에 적합한 재해저

감대책을 수립한 건축물을 말한다.

제33조제2항제2호가목 중 “40퍼센트”를 “40퍼센트, 다만 영 제31조제2항

제8호 나목에 따른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된 경우: 60퍼센트”

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10항을 제1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을 제12항으로하고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

율”이란 60퍼센트를 말한다.”를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시 전체 자연녹지지역을 말하고,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생산녹지지역 60퍼센트, 자연녹지지역 40퍼센트를 말하며, 영84조제8항

제1호 및 제3호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연접한 시ㆍ군ㆍ구”란

순천시, 광양시, 고흥군을 말한다.” 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 및 제13항을

각각 제13항 및 제14항으로 한다.

⑩ 영 제84조제6항제8호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30퍼

센트를 말한다.

제34조 중 “영 제84조의2제2항”을 “영 제84조의2제4항”으로 한다.

제35조의 제목 “(성장관리방안수립지역에서의 건폐율 완화)”를 “(성장관

리계획수립지역에서의 건폐율 완화)”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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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법 제77조제5항”을 “법 제75조의3제2항”으로, “계획관리지역ㆍ생산

관리지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녹지지역에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경우의 건폐율은”을 ““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으로 하

며, 같은 조 제2호 중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관리지역”을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으로 한다.

제36조제1항제7호 중 “1,300퍼센트”를 “1,500퍼센트”로 하고, 같은 항 제

8호 중 “1,000퍼센트”를 “1,300퍼센트”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700퍼

센트”를 “900퍼센트”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1,000퍼센트”를 “1,100

퍼센트”로 하며, 같은 항 제11호 중 “200퍼센트(다만, 산업단지 내 지역

의 경우 300퍼센트로 한다)”를 “300퍼센트”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 중

“250퍼센트(다만, 산업단지 내 지역의 경우 350퍼센트로 한다)”를 “350

퍼센트”로 하며, 같은 항 제19호 중 “성장관리방안”을 “성장관리계획”으

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120퍼센트”를 “140퍼센트”로 한다.

제38조의 제목 “(위원의 해촉)”을 “(위원회 구성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

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영 제112조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

여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

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1. 여수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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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수시 및 도시계획과 관련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3. 토지이용ㆍ건축ㆍ주택ㆍ교통ㆍ환경ㆍ방재ㆍ문화ㆍ농림ㆍ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시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당사자의 동의 없이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

다.

1. 위원이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해외출장 또는 파견ㆍ질병ㆍ기타 사유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도시계획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사항을 누설하거나

민원을 일으켰을 경우

4. 위원의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

다고 인정되는 경우

5. 법 제113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않아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온 경우

⑥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서기는 위원회의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⑦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

한다.

제39조제1항 중 “위원회의”를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

다)은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의”로,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

원장”이라 한다)”을 “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행한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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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하며, 불가피한 경우 위원중에서 호선하여 호선된 위원이 그 직무

를 대행한다”로 한다.

제3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2(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대리참석을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소집이 어렵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 또는

자문을 할 수 있다.

④ 동일 안건을 재심의등으로 반복심의할 경우에는 최초 회의를 포함하여 총3

회 이내로 한다

⑤ 위원이 법 제113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ㆍ자문에서 제척된다.

⑥ 위원이 제5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서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자문

에 대하여 회피를 신청하여야 하며, 회의개최 3일 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

여야 한다.

제42조제1항 중 “비공개”를 “의사결정을 위한 자유로운 의견교환과 심

의의 공정성 및 중립성 보장을 위해 비공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

제한다.

제4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

의 부분) 중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을 “작성하여”로 하

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제113조의3제1항에서 “6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

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란 심의 종결 후 1개월을 말한다.

제44조의2제2항 중 “제41조, 제42조제1항, 제43조 및”을 “제39조의2, 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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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제42조, 제43조,”로 한다.

별표3, 별표4, 별표5, 별표6, 별표7, 별표8, 별표9, 별표10, 별표11, 별표12,

별표14, 별표15, 별표16, 별표17, 별표18, 별표20, 별표21, 별표2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제1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

소․안마원을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관람장을 제외

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중 동호 나목 및 다목(일반게임제공업

의 시설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 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
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고려하여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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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

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중 오피스텔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중 인쇄업․기록매체복제업․봉제업(의류편

조업을 포함한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컴퓨터 관련 전자제품 조립업․두부제조
업, 세탁업의 공장 및 지식산업센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
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1종 사업장부터 4종 사업장까지에 해당
하는 것

 다.「물환경보전법」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
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라.「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
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 사업장부터 제4종 사업장까지에   해당하
는 것

 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바. 「소음 · 진동관리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떡 제조업 및 빵 제조업(이에 딸린 

과자 제조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공장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것
  (1)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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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악취방지법」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인 경우에는 악취방지시설 등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을 것

  (3) 제10호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시장이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근의 주거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이 

적다고 인정하였을 것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

매소, 액화가스취급소․판매소, 도료류 판매소,「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
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 전소 및 고압
가스충전·저장소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다만, 세차장은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면서 해당 도로에 접하는 
부분이 10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로만 한정한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교정시설 
17.「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의2호의 국방․군사시설
1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5호의 발전시설
20.「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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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
술소․안마원을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 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중 동호 나목 및 다목(일반게임

제공업의 시설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
적의 합계가 2천제곱 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너비 15미
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 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
회복 등을 고려하여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중 제1호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금융업소·사무소 

및 동호 가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중 인쇄업․기록매체복제업․봉제업
(의류 편조업을 포함한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컴퓨터 관련 전자제
품 조립업․ 두부제조업, 세탁업의 공장 및 지식산업센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가.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
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
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1종 사업장부터 4종 사업
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다. 「물환경보전법」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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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에 따라 폐수 무방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
한다.

 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
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 사업장부터 제4종 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바. 「소음 · 진동관리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떡 제조업 및 빵 제조업(이에 

딸린 과자 제조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공장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것

  (1)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일 것
  (2) 「악취방지법」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인 경우에는 악취방지시설 등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을 것
  (3) 제9호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시장이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근의 주거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 등

이 적다고 인정하였을 것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주유소, 석

유  판매소, 액화가스취급소․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
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동호 아목에 해
당  하는 것과 주차장 및 세차장. 다만, 세차장은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
로에 접하면서 해당 도로에 접하는 부분이 10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하
는 경우로만 한정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동호 마목
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및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식물
과 관련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교정시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호의2의 국방․군사시설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5호의 발전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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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제3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
소를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 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동호 나목 및 다목(일반게

임제공업의 시설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
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 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
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고려
하여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
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중 제1호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

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 하는 것에 한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

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하인 것
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중 인쇄업․기록매체 복제업․봉제업

(의류 편조업을 포함한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 제조업․컴퓨터 관련 전자제
품 조립업․  두부제조업, 세탁업의 공장 및 지식산업센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
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
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1종 사업장부터 4종 사
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다.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
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 무방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
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 사업장부터 제4종 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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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바. 「소음·진동관리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떡 제조업 및 빵 제조업(이에 

딸린 과자 제조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공장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것

  (1)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일 것
  (2) 「악취방지법」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인 경우에는 악취방지시설 등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을 것
  (3) 제9호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시장이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근의 주거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 등

이 적다고 인정하였을 것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  판매소, 액화가스취급소․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
에 의한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
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저장소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동호 아목에 해
당  하는 것과 주차장 및 세차장. 다만, 세차장은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
로에 접하면서 해당 도로에 접하는 부분이 10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하
는 경우로만 한정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동호 마목
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및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식물
과 관련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교정시설 
16.「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호의2의 국방․군사시설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5호의 발전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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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생활숙박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해 주택 밀집지역과 차단되거나 주택 밀집지역으로부터 30미터 이
상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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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7]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형숙박시설은 제외한다.

    가.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30미터 이상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일반숙
박시설

    나.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  주거지역으로부터 30미터 이상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
해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30미터 이상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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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8]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형숙박시설은 제외한다.

    가.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30미터 이상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일반숙
박시설

    나.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  주거지역으로부터 30미터 이상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
해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30미터 이상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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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9]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형숙박시설은 제외한다.

    가.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30미터 이상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일반숙
박시설

    나.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30미터 이상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
해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30미터 이상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 41 -

[별표 10]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형숙박시설은 제외한다.
    가.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30미터 이상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일반숙
박시설

    나.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30미터 이상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해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30미터 이상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
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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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1] 

전용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동호 아목·자목․

타목(기원만 해당한다) 및 러목에 해당하는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 시설 중 산업전시장 및 박람

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 전용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8호의 운수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1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근로자직업능

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과 그 밖에 동법 제32
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법인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에 한 한다)·학원(기술계학원에 한 한다) 및  연구소(공업에 관련된 연구
소, 「고등교육법」에 따른 기술대학에 부설되는 것과 공장대지 안에 부설
되는 것에 한 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교정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호의2 국방․군사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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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2]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라목에 해당하

는 것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수련시설
9의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일반업무시설로서 「산업집

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에 입
주하는 지원시설에 한정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교정시설
12.「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호의2의 국방․군사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8호의 장례식장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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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

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 시설 중 동호 라목에 해당하

는 것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ㆍ중학교ㆍ고등

학교(졸업 시 중학교ㆍ고등학교 졸업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
를 포함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

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저장소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같은 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시설과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동물과 관련된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은 제외한다)

11.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2호가목의 하수 등 처리시설(「하수도법」제2조제9호에 따
른   공공하수처리시설만 해당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8호의 장례식장
14.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9호의 야영장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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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5]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단란주점을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 시설 중 동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 · 임업 · 축산업 · 수산업용에 한

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고등학교(졸업 시 

중학교ㆍ고등학교 졸업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포함한다)·교육원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로 한정한다)ㆍ직업훈련소 및 
연구소(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과 관련된 연구소로 한정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운동장을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중 도정공장·식품공장 및 제1차산업 

생산품 가공공장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의2 제2호 마목의 첨단업종의 공장(이하 "첨단업종의 공장"이라 한다)으로서 다
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지 아니하는 것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
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 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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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다. 「물환경보전법」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
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
라 폐수 무방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
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 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

소 및 고압가스 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동호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동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시설과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동물과 관련된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8호의 장례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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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6]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동호 아목․자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 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것
 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나.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

직판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어업인,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전업농어업
인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다. 지식경제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할인
점 및 중소기업 공동판매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8호의 운수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

병원
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 및 학원
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관광진흥법」에 따라 지

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것
 가. 골재선별ㆍ파쇄 업종의 공장, 첨단업종의 공장, 지식산업센터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별표 15 제8호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
업 및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해당 시 지역으로 이전하
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공장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
으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및 같은 호 라목의 집배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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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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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7]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및 제과

점을 제외한다)
2.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동호 아목․자목․너

목 및 더목을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중학교·고등학교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 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 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동호 가목 

및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동물 또는 식물과 관련된 가목 및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과 비슷한 것

10.「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2호가목의 하수 등 처리시설(「하수도법」제2조제9호에 따
른 공공하수처리시설만 해당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5호의 발전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8호의 장례식장
15.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9호의 야영장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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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8]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동호 가목․나목(시행규칙 

별표1의2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및 아목을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동호 아목‧자목‧너목(농기계수리시설
은 제외한다) 및 더목을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
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중학교·고등학교

(졸업 시 중학교ㆍ고등학교 졸업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포함한
다) 및 교육원[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제2호 및 제3호
에도 불구하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
른 농업인등이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내에서 교육시설
과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정한다] <개정 2019. 5. 13.>

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수련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동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

생활시설 중 제조업소를 포함한다)중 도정공장, 식품공장,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천연식물보호제 제조시설(폐수를 전량 재이용 또는 전량 위탁처
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유기농어업자재 제조시설(폐수를 전량 재이용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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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
는 것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
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
는 것

 다. 「물환경보전법」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
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
라 폐수 무방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라. 「물환경보전법」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동호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동호 가목 내

지   라목에 해당하는 것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8호의 장례식장
1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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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0]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동호 나목․사목(공중화
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및 아목을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자목‧
너목(농기계수리시설은 제외한다)‧더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마목에 해당하
는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수련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액화석유

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저장소
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및 동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동물과 관련된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교정시설
1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ㆍ군사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8호의 장례식장
1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 53 -

[별표 21]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동호 가목․바목․
사목(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으로
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

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바목의 고압가스 충전소ㆍ판매소ㆍ저장소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중 동호 마목 
내지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양어시설(양식장을 포함한다), 동호 아목에 따
른 시설 중  식물과 관련된 마목 내지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
슷한 것 및 양어시설과 비슷한 것

6.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2호가목의 하수 등 처리시설(「하수도법」제2조제9호에 따
른   공공하수처리시설만 해당한다)

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군사시설 중 시장이 입지의 불
가피성을 인정한 범위에서 건축하는 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5호의 발전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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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3]

표 고 의 산 정 기 준

1. 표고의 기준
가. 표고의 기준은 대상지역 높이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토지를 말한다.
나.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표고의 산정
가. 일반적인 기준
1) 평균해수면을 기준으로 높이 100m 이하의 토지
2) 평균해수면을 기준으로 높이 100m 이상의 토지로써 도시계획위원회의 심

의를 거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다.
나. 건축을 수반하는 경우의 기준

평균해수면을 기준으로 높이 100m 이상일 경우 제일 가까운 도로를 기준
으로 높이 30m 미만에서는 예외
1) 도로 : 개설이 완료된 5m 이상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
 ① 「도로법」제10조에 따른 도로
 ② 「농어촌도로정비법」제2조에 따른 도로
 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결정된 도로

 2) 기준점 : 대상 토지(허가신청 부분) 중심부로부터 제일 가까운 지점의 
도로중심점의 표고

3. 표고 적용의 예
제일 가까운 도로를 기준으로 높이 30m 미만이란
1) 기준도로 표고 100m + 예외 높이 30m = 130m
2) 기준도로 표고 90m + 예외 높이 30m = 12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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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주민의견 청취) 시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른 일간

신문 및 홈페이지 외에 열람기

간 동안 시에서 발간되는 공보

및 읍ㆍ면ㆍ동의 게시판에도 도

시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공

고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견 청취) 시장은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주민의 의

견을 청취하려면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

과 공람장소 등을 다음 각 목

의 매체에 공고할 것

가. 여수시보 또는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전국 또는

시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을 말

한다)

나. 시 인터넷홈페이지

다. 시청 또는 해당 읍ㆍ면ㆍ

동 행정복지센터의 게시판

라. 법 128조제1항에 따라 국

토교통부장관이 구축ㆍ운

영하는 국토이용정보체계

2. 도시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

의 기간 동안 일반인이 열람

할 수 있도록 할 것

제6조(재공고ㆍ열람사항) 영 제22 제6조(재공고ㆍ열람사항) ①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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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5항에서 “도시ㆍ군계획조

례가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영 제25조제3항 각 호 및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2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내용

이 영 제25조 제3항부터 제5항

까지의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 의견

을 들어야 한다.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재공고ㆍ열람

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신 설> 제10조의2(지구단위계획이 적용

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① 영

제50조의2제1호에서 “도시ㆍ군

계획조례로 정한 존치기간”은 3

년으로 한다.

② 영 제50조의2제1호가목에 따

라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

는 횟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건축하는 가설

건축물: 제한 없음

2.「건축법 시행령」제15조제5

항제4호에 따른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가설건축물: 1회

제12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1의2 제1호 가목(3)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2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

------------------------

-----------------------.



- 57 -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은 주거지

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

------------------------

------------------------

----------.

1. 토지의 표고 1.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토지의 표고가 100미터

이상으로서 건축을 수반하

는 토지형질변경의 경우에

는 허가지에서 제일 가까

운 도로(2차로 이상 도로)

를 기준으로 표고 30미터

미만일 것

나. --------------------

--------------------

--------------------

--------------------

-----(별표23 기준을 따

름)------------------

-------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3조(성장관리방안 대상지역

등) ① 영 제56조의2제1항제4호

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

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13조(성장관리계획 대상지역

등) ① 영 제70조의12제3호---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그 밖에 수립권자가 무질서

한 개발방지를 위하여 성장관

리방안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지역

2. ----------------------

----------------- 성장관

리계획 -----------------

--------

<신 설> ② 영 제70조의13제5항에서 “도

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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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항”이란 영 제70조의13제7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지 아니하는 사항을 말한다.

② 영 제56조의2제2항제5호에

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

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말한다.

③ 영 제70조의14제1항제2호--

------------------------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③ 영 제56조의3제5항제6호에

서 “그 밖에 도시ㆍ군계획조례

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이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변경을 말한다.

④ 영 제70조의14제3항제4호--

------------------------

------------------------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성장관리방안의 주요내용이

아닌 사항으로 그 성장관리방

안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

된 사항의 변경

3. 성장관리계획의 ---------

------------- 성장관리계

획에서 -----------------

-----------

제16조(토석채취의 허가 기준) 시

장은 영 별표1의2 제2호다목에

서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

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것

을 말한다.

제16조(토석채취의 허가 기준) --

------------------------

------------------------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간선도로(대로이상)ㆍ철도변

등의 경계에서 가시권(300미

터이내)이 아닌 지역으로서

인근에 피해가 없을 것

5. ----------------------

-----------------(300미

터이내, 단 국가나 지방자치단

체가 시행하는 사업은 100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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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이내)-----------

제20조(개발행위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ㆍ위치 등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발행

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주거지역ㆍ상업지역 안에서

1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

터 미만인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행위

2. 공업지역 안에서 3만제곱미

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인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행위

제20조(개발행위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

업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행위는 도시계획위원

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1. 토지의 형질변경

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 : 면

적 1만제곱미터 미만

나. 공업지역 : 면적 3만제곱

미터 미만

2. 토석채취 : 부피 3만세제곱미

터 미만

제21조(개발행위에 대한 위원회

심의를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

등) ① 영 제57조제1항제1호의2

다목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용도지역별 건축물의 용

도ㆍ규모(대지의 규모를 포함한

다)ㆍ층수 또는 주택호수 등의

범위”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1조(개발행위에 대한 위원회

심의를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

등) ① -------------------

------------------------

------------------------

------------------------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주택호수 : 10호 이하 3. ------------ 이하[주택호

수 산정은 다가구주택 및 공

동주택의 경우 가구(세대)수

를 주택호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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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영 제57조제1항제1호의2다

목8)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건축법 시

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가목, 나목,

마목, 바목, 사목 및 아목을 말

한다.

<삭 제>

제24조(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

한) 영 제72조제1항 본문에서

“도시ㆍ군계획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경관

지구별로 규정한 각 목의 건축

물을 말한다.

제24조(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

한)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특화경관지구 2.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가. --------------------

----- 공동주택 중 아파

트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

설(가ㆍ나ㆍ다목을 제외하

며,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

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

다)

<삭 제>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

설(자목ㆍ타목 중 기원은

제외하며 바닥면적의 합계

다. --------------------

---------- 근린생활시

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

프연습장, 안마시술소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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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200제곱미터 미만인 것

에 한한다)

마원 및 단란주점

라. ∼ 너. (생 략) 라. ∼ 너. (현행과 같음)

3. 시가지경관지구 3.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요양

병원과 격리병원

나.--------------------

---------------- 격리

병원

다. ∼ 차. (생 략) 다. ∼ 차. (현행과 같음)

카.「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

설(다만, 교정시설은 교도

소, 소년원 및 그 밖의 범

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

ㆍ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

는 시설에 한정한다)

카.--------------------

------ 교정시설-------

--------------------

--------------------

--------------------

--------------------

---------------

<신 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의2호의 국방ㆍ군사

시설

타.ㆍ파. (생 략) 파.ㆍ하. (현행 타목 및 파목

과 같음)

제25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

한) ①ㆍ② (생 략)

제25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

한)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영 제72조제2항에 따른 경관

지구(제2종 일반주거지역ㆍ준

주거지역ㆍ중심상업지역 및 일

반상업지역은 제외한다)안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

③ ----------------------

------------------------

------------------------

------------------------

------------ 각 입면부의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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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길이를 30미터 이하로 하며,

연면적은 1천500제곱미터를 초

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따라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위원회의 심의

를 거친 경우에는 연면적 3천제

곱미터까지로 할 수 있다.

길이(가로 길이에 한함)를 30미

터 이하(가시되지 않는 지하층

은 제외)----. -------------

------------------------

------------------------

------------------------

------------------------

-------------------.

④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

지구(자연경관지구 및 특화경관

지구에 한한다)안에서 건축물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율 이

상의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

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조경 등의 조치

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

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

------------------------

------------------------

------------------------

------------------------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녹지지역 : 대지면적의 30퍼

센트

<삭 제>

제28조(방재지구안에서의 건축제

한) (생 략)

제28조(방재지구안에서의 건축제

한)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영 제75조 단서에서 “도시계

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이란

「자연재해대책법」제2조에 따

른 방재관리대책대행자가 해당

방재지구의 지정목적에 적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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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저감대책을 수립한 건축물

을 말한다.

제33조(용도구역ㆍ지역ㆍ지구안

에서의 건폐율) ① (생 략)

제33조(용도구역ㆍ지역ㆍ지구안

에서의 건폐율) ① (현행과 같

음)

② 영 제84조제4항에서 “도시ㆍ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이

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②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개발진흥지구 : 다음 각 목에

따른 비율

2. ----------------------

-------

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

정된 경우 : 40퍼센트

가. --------------------

-------- 40퍼센트, 다만

영 제31조제2항제8호 나목

에 따른 산업ㆍ유통개발진

흥지구가 지정된 경우: 60

퍼센트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③ ∼ ⑨ (생 략) ③ ∼ ⑨ (현행과 같음)

<신 설> ⑩ 영 제84조제6항제8호 “도시

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란 30퍼센트를 말한다.

⑩ (생 략) ⑪ (현행 제10항과 같음)

⑪ 영 제84조제8항에서 “도시·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이

란 60퍼센트를 말한다.

⑫ 영 제84조제8항에서 “도시ㆍ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이

란 시 전체 자연녹지지역을 말

하고,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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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비율”이란 생산녹지지역 6

0퍼센트, 자연녹지지역 40퍼센

트를 말하며, 영84조제8항제1호

및 제3호의 “도시ㆍ군계획조례

로 정하는 연접한 시ㆍ군ㆍ구”

란 순천시, 광양시, 고흥군을 말

한다.

⑫ㆍ⑬ (생 략) ⑬ㆍ⑭ (현행 제12항 및 제13항

과 같음)

제34조(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영 제84조의2제

2항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40퍼센트를

말한다.

제34조(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영 제84조의2제

4항----------------------

------------------------

----.

제35조(성장관리방안수립지역에

서의 건폐율 완화) 법 제77조제

5항에 따라 계획관리지역ㆍ생

산관리지역 및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녹지지역에서 성장관리방

안을 수립한 경우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5조(성장관리계획수립지역에

서의 건폐율 완화) 법 제75조의

3제2항--- “시 또는 군의 조례

로 정하는 비율”이란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자연녹지지역 및 생산관리지

역 : 30퍼센트

2.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

----------

제36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

률) ① 영 제85조제1항에서 “도

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

제36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

률) 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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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중심상업지역 : 1,300퍼센트 7. ----------- 1,500퍼센트

8. 일반상업지역 : 1,000퍼센트 8. ----------- 1,300퍼센트

9. 근린상업지역 : 700퍼센트 9. ----------- 900퍼센트

10. 유통상업지역 : 1,000퍼센트 10. ----------- 1,100퍼센트

11. 전용공업지역 : 200퍼센트

(다만, 산업단지 내 지역의 경

우 300퍼센트로 한다)

11. ------------ 300퍼센트

12. 일반공업지역 : 250퍼센트

(다만, 산업단지 내 지역의 경

우 350퍼센트로 한다)

12. ------------ 350퍼센트

13. ∼ 18. (생 략) 13. ∼ 18. (현행과 같음)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125퍼센트로 한

다)

19. ---------------------

--- 성장관리계획---------

-----------------------

--

20.ㆍ21. (생 략) 20.ㆍ21.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삭 제

⑤ 영 제85조제5항에서 “도시ㆍ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이

란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를

말한다.

⑤ ----------------------

------------------------

------------- 140퍼센트---

----.

⑥ ∼ ⑩ (생 략) ⑥ ∼ ⑩ (현행과 같음)

제3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공무

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이 해

제38조(위원회 구성 등) ① 영 제1

12조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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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출장 또는 파견ㆍ질병ㆍ기타

사유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회

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

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하

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 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

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

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 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의 50퍼센

트 이상이어야 한다.

1. 여수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

의원

2. 여수시 및 도시계획과 관련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3. 토지이용ㆍ건축ㆍ주택ㆍ교통

ㆍ환경ㆍ방재ㆍ문화ㆍ농림ㆍ

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관련분

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신 설> ④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

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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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⑤ 시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회의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당사자의

동의 없이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임을 원하

는 경우

2. 위원이 해외출장 또는 파견

ㆍ질병ㆍ기타 사유 등으로 6

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도시계획위원회 업무와 관련

하여 취득한 비밀사항을 누설

하거나 민원을 일으켰을 경우

4. 위원의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

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법 제113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

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않아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온 경우

<신 설> ⑥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

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를 주

관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서기

는 위원회의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신 설> ⑦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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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며, 서

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3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

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

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위원

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

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

라 한다)은 위원회 업무를 총괄

하고, 위원회의 --- 위원장---

------------------------

------------------------

-------------------.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

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

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

를 대행한다.

② ----------------------

------------------------

------------------------

------------------------

-- 대행하며, 불가피한 경우 위

원중에서 호선하여 호선된 위원

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 설> 제39조의2(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

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대리참석을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공무원

인 위원은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소집이 어렵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

면으로 심의 또는 자문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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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동일 안건을 재심의등으로

반복심의할 경우에는 최초 회의

를 포함하여 총3회 이내로 한다

⑤ 위원이 법 제113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ㆍ자문에서

제척된다.

⑥ 위원이 제5항의 사유에 해당

하는 경우에서는 스스로 그 안

건의 심의ㆍ자문에 대하여 회피

를 신청하여야 하며, 회의개최

3일 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제42조(회의의 비공개 등) ① 위

원회는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

로 한다.

제42조(회의의 비공개 등) ① ---

---------- 의사결정을 위한

자유로운 의견교환과 심의의 공

정성 및 중립성 보장을 위해 비

공개---.

② 영 제113조의3제1항에서 “6

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지

방자치단체의 도시ㆍ군계획조

례로 정하는 기간”이란 심의 종

결 후 1개월을 말한다.

<삭 제>

제43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

관하여야 한다.

제43조(회의록) ① -----------

---------------- 작성하여

------------------------

----------.

<신 설> ② 영 제113조의3제1항에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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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지

방자치단체의 도시ㆍ군계획조

례로 정하는 기간”이란 심의 종

결 후 1개월을 말한다.

제44조의2(여수시 도시계획공동

위원회) ① (생 략)

제44조의2(여수시 도시계획공동

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공동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는 제38조, 제39조, 제41조, 제4

2조제1항, 제43조 및 제44조를

준용한다.

② ----------------------

------------- 제39조의2, 제

41조, 제42조, 제43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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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3] 제1종 일반주거지역 안에

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3] 제1종 일반주거지역 안에

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

호의 판매시설중 동호 나목 및 다

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

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

천제곱 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

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

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

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해당 용도에 쓰이

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4. ------------------------

------------------------다

목(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은 제외

한다)----------------------

--------------------------

--------------------------

--------------------------

--------------------------

--------------------------

--------------------------

고려하여 ------------------

--------------------------

-----------------------

5. ∼ 6. (생 략) 5. ∼ 6. (현행과 같음)

7.「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2

호의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하되, 유스호

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

에 한한다.)

7. ------------------------

----------(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8. ∼ 9. (생 략) 8. ∼ 9. (현행과 같음)

10. (생 략) 10. (현행과 같음)

가.「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9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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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

출 하는 것

-------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같

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나.「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

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

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 사업장부

터 4종 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나. -----------------------

--------------------------

--------------------------

--- 별표 1의3---------------

--------------------------

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

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

수질유해물질을 배출 하는 것. 다

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

방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다.「물환경보전법」제2조제8호

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

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

--------------------------

--------------------------

-------------------

라.「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

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

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

종 사업장부터 4종 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라.「물환경보전법」----------

--------------------------

--------------------------

--------------------------

제1종 사업장부터 제4종 사업장-

-------------

마. (생 략) 마. (현행과 같음)

바.「소음 · 진동규제법」 제7조

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

인 것

바.「소음 · 진동관리법」------

--------------------------

---

<신 설> 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

호의 공장 중 떡 제조업 및 빵 제

조업(이에 딸린 과자 제조업을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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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한다. 이하 같다)의 공장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일 것

나.「악취방지법」에 따른 악취배출시

설인 경우에는 악취방지시설 등 악취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을 것

다. 제10호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라. 시장이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 인근의 주거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이 적다고 인정하였을 것

11. ∼ 14. (생 략) 12. ∼ 15. (현행 11. ～ 14.와 같

음)

15.「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

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16. -----------------------

--- 교정시설

<신 설> 17.「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

의2호의 국방․군사시설

16. ～ 17.(생 략) 18. ～ 19. (현행 16. ～ 17.과 같

음)

<신 설> 20.「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

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4]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

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4]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

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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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 판매시설중 동호 나목 및 다

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

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

천제곱 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

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

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

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

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

을 감안하여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다

목(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은 제외

한다)----------------------

--------------------------

--------------------------

--------------------------

--------------------------

--------------------------

--------------------------

- 고려하여 -----------------

--------------------------

-----------------------

4. ∼ 5. (생 략) 4. ∼ 5. (현행과 같음)

6.「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2

호의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하되, 유스호

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

에 한한다)

6. ------------------------

-----------(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7. ～ 8. (생 략) 7. ～ 8. (현행과 같음)

9. (생 략) 9. (현행과 같음)

가.「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9

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

출 하는 것

가. -----------------------

------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

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나.「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

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

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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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 사업장부

터 4종 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 별표 1의3---------------

--------------------------

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

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

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 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

무방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

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다.「물환경보전법」제2조제8호

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

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

--------------------------

--------------------------

---

라.「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

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

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벼료 13에 따른 1

종 사업장부터 4종 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라.「물환경보전법」----------

--------------------------

--------------------------

----------- 별표 13에 따른 제

1종 사업장부터 제4종 사업장---

-----------

마. (생 략) 마. (현행과 같음)

바.「소음 · 진동규제법」 제7조

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

인 것

바.「소음 · 진동관리법」 ------

--------------------------

---

<신 설> 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

호의 공장 중 떡 제조업 및 빵 제

조업(이에 딸린 과자 제조업을 포

함한다. 이하 같다)의 공장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것

(1)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일 것

(2) 「악취방지법」에 따른 악취배출

시설인 경우에는 악취방지시설 등 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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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을 것

(3) 제9호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시장이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 인근의 주거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이 적다고 인정하였을 것

10. ∼ 12. (생 략) 11. ∼ 13. (현행 10. ～ 12.와 같

음)

13.「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

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동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14. -----------------------

--------------------------

-동호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

에 따른 시설 및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식물과 관련된 마목

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

설과 비슷한 것

14.「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

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15. -----------------------

--- 교정시설

<신 설> 16.「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

호의2의 국방․군사시설

15. ～ 16. (생 략) 17. ～ 18. (현행 15. ～ 16.과 같

음)

[별표 5] 제3종 일반주거지역 안에

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5] 제3종 일반주거지역 안에

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

의 판매시설중 동호 나목 및 다목

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

3. ------------------------

-----------------------다목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은 제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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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 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

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

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

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

안하여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

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다)------------------------

--------------------------

--------------------------

--------------------------

--------------------------

--------------------------

---------------------- 고려

하여 ----------------------

--------------------------

------------------

4. ∼ 5. (생 략) 4. ∼ 5. (현행과 같음)

6.「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2

호의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하되, 유스호

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

에 한한다)

6. ------------------------

-----------(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7. ∼ 8. (생 략) 7. ∼ 8. (현행과 같음)

9. (생 략) 9. (현행과 같음)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

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

출하는 것

가. -----------------------

-----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

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나.「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

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

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 사업장부

터 4종 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나. -----------------------

--------------------------

--------------------------

--- 별표 1의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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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

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

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 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

무방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

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다.「물환경보전법」----------

--------------------------

--------------------------

--------------------------

--------------------------

--------------------

라.「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

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

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

종 사업장부터 4종 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라.「물환경보전법」----------

--------------------------

--------------------------

-----------------------제1

종 사업장부터 제4종 사업장----

-------

마. (생 략) 마. (현행과 같음)

바.「소음·진동규제법」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바.「소음·진동관리법」 -------

--------------------------

--

<신 설> 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

호의 공장 중 떡 제조업 및 빵

제조업(이에 딸린 과자 제조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공장으로

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것

(1)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일 것

(2) 「악취방지법」에 따른 악취배출

시설인 경우에는 악취방지시설 등 악

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을 것

(3) 제9호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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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장이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 인근의 주거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이 적다고 인정하였을 것

10. ∼ 12. (생 략) 11. ∼ 13. (현행 10. ～ 12.와 같

음)

13.「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

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동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14. -----------------------

--------------------------

동호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및 같은 호 아목에 따

른 시설 중 식물과 관련된 마목부

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과 비슷한 것

14.「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

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15.------------------------

------ 교정시설

<신 설> 16.「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

23호의2의 국방․군사시설

15. ∼ 16. (생 략) 17. ∼ 18. (현행 15. ∼ 16.과 같

음)

[별표 6]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6]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

호의 숙박시설 중 생활숙박시설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

해 주택 밀집지역과 차단되거나

주택 밀집지역으로부터 30미터 이

상 떨어져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1. ------------------------

-------------------------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

해 주택 밀집지역과 차단되거나

주택 밀집지역으로부터 30미터 이

상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

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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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7]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

할 수 없는 건축물

1. (생 략)

[별표 7]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

할 수 없는 건축물

1.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가.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

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

역으로부터 30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

설

가. -----------------------

--------------------------

-------------- 30미터 이상 거

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

----

 나.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

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

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30미

터 이상 떨어져 있는 대지에 건

축하는 생활숙박시설

나. -----------------------

--------------------------

--------------------------

--------------------------

--------------------------

-----------------------30미

터 이상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

-------------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

호의 위락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해 주거지역과 차단

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30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대지에 건축하

는 것은 제외한다.)

3. ------------------------

----------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해 주거지역과 차단

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30미터

이상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

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별표 8]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 [별표 8]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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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없는 건축물 할 수 없는 건축물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가.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

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

역으로부터 30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

설

가. -----------------------

--------------------------

--------------- 30미터 이상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

로 한다) 밖에 ---------------

----

  나.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

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

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30미

터 이상 떨어져 있는 대지에 건

축하는 생활숙박시설

나. -----------------------

--------------------------

--------------------------

--------------------------

--------------------------

---------------------- 30미

터 이상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

----------------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

호의 위락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해 주거지역과 차단

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30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대지 거리에 건

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2. ------------------------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해 주거지역과 차단

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30미터

이상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

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별표 9]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

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9]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

할 수 없는 건축물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가.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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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

역으로부터 30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

설

--------------------------

------------ 30미터 이상 거리

(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

다) 밖에 -------------------

---

 나.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

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

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30미

터 이상 떨어져 있는 대지에 건

축하는 생활숙박시설

나. -----------------------

--------------------------

--------------------------

--------------------------

--------------------------

---------------------- 30미

터 이상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

-----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

호의 위락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해 주거지역과 차단

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30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대지 거리에 건

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2. ------------------------

-----------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해 주거지역과 차단

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30미터

이상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

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별표 10]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

축할 수 없는 건축물

1. (생 략)

[별표 10]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

축할 수 없는 건축물

1.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가.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

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

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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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으로부터 30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

설

-------------- 30미터 이상 거

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

--

 나.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

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

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30미

터 이상 떨어져 있는 대지에 건

축하는 생활숙박시설

나. -----------------------

--------------------------

--------------------------

--------------------------

--------------------------

---------------------- 30미

터 이상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

--------------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

호의 위락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해 주거지역과 차단

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30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대지 거리에 건

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3. ------------------------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해 주거지역과 차단

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30미터

이상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

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별표 11] 전용공업지역 안에서 건

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1] 전용공업지역 안에서 건축

할 수 있는 건축물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

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9. ------------------------

-- 교정시설

<신 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

3호의2 국방․군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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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생 략) 11. (현행 10.과 같음)

[별표 12]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

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2]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

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2

호의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시설을 포함한다)

9. ------------------------

--- 수련시설

9의2. ∼ 10. (생 략) 9의2. ∼ 10. (현행과 같음)

11.「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

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11. -----------------------

-- 교정시설

<신 설> 12.「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

호의2의 국방․군사시설

12. ～ 13. (생 략) 13. ～ 14. (현행 12. ～ 13.과 같

음)

<신 설> 15.「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9

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14]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

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4]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

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

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초

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7. ------------------------

------------------ 유치원ㆍ

중학교ㆍ고등학교(졸업 시 중학교

ㆍ고등학교 졸업학력과 동등한 학

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포함한다)

8. ∼ 9. (생 략) 8. ∼ 9. (현행과 같음)

10.「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

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같

은 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10. -----------------------

------------------------(같

은 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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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제외한다) 과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동물과 관련된 다목 및 라목에 따

른 시설과 비슷한 것은 제외한다)

11. ～ 14. (생 략) 11. ～ 14. (현행과 같음)

[별표 15]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

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5]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

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

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고

등학교·교육원(농업·임업·축산업·

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에 한한

다) 및 직업훈련소

6. ------------------------

-------------------중학교ㆍ

고등학교(졸업 시 중학교ㆍ고등학

교 졸업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

정되는 학교를 포함한다)ㆍ교육원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로 한정한다)ㆍ직

업훈련소 및 연구소(농업ㆍ임업ㆍ

축산업ㆍ수산업과 관련된 연구소

로 한정한다)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

호의 공장중 도정공장·식품공장

및 제1차산업 생산품 가공공장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제2호

마목의 첨단업종의 공장(이하 "첨

단업종의 공장"이라 한다)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지

아니하는 것

8. ------------------------

--------------------------

--------------------------

--------------------------

----------------별표 1의2 --

--------------------------

--------------------------

--------------------------

--------

가.「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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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른 특정 대기유해물질을 배출

하는 것

----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나.「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1호
에 따른 대기 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3종

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나. -----------------------

--------------------------

--------------------------

별표 1의3 ------------------

----------------

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

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

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 무방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다.「물환경보전법」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

--------------------------

------------

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

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

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

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

하는 것

라.「물환경보전법」----------

--------------------------

--------------------------

---------------------제1종

사업장부터 제4종 사업장------

-----

마. (생 략) 마. (현행과 같음)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

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

산업용을 제외한다)

9. ------------------------

-- 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

업․수산업용으로 쓰는 것은 제외

한다)

10. ～ 11. (생 략) 10. ～ 11. (현행과 같음)

12.「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

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동호

12. -----------------------

---------------------- 동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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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시설과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동물과 관

련된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13. ～ 15. (생 략) 13. ～ 15. (현행과 같음)

[별표 16]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

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6]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

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생 략) 10. (현행과 같음)

가. 첨단업종의 공장, 지식산업센터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

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별표 15 제8호 가목부터 마목까지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가. 골재선별ㆍ파쇄 업종의 공장,

-------------------------

--------------------------

--------------------------

--------------------------

---------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11. ∼ 13. (생 략) 11. ∼ 13. (현행과 같음)

[별표 17]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

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7]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

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 8.(생 략) 1. ～ 8.(현행과 같음)

9.「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

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동호 가목 및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9. ------------------------

--------------------------

-------가목 및 마목부터 사목까

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동물 또는

식물과 관련된 가목 및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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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15.(생 략) 10. ～ 15.(현행과 같음)

[별표 18]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

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8]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

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동호 가

목․나목․사목(공중화장실, 대피

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

당한다) 및 아목을 제외한다]

2. ------------------------

--------------------------

-- 나목(시행규칙 별표1의2에 해

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3.「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동호 아

목․자목․너목 및 더목을 제외한

다)

3. ------------------------

--------------------[동호 아

목‧자목‧너목(농기계수리시설은

제외한다) 및 더목을 제외한다]

4. ∼ 5. (생 략) 4. ∼ 5. (현행과 같음)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

호가목의 유치원․중학교·고등학

교 및 같은 호 나목의 교육원 중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

된 교육시설(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호제2

호에 따른 농업인등이 같은 법 제

2조제5호에 따른 농촌육복합산업

지구 내에서 교육시설과 일반음식

점,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을 함

께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

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중

학교·고등학교(졸업 시 중학교ㆍ

고등학교 졸업학력과 동등한 학력

이 인정되는 학교를 포함한다) 및

교육원[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

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농촌융복

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

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등

이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농

촌융복합산업지구 내에서 교육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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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과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또

는 제과점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

를 포함한다)에 한정한다]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8.「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2호

의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

장시설을 포함한다)

8. ------------------------

-- 수련시설

9.「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

의 공장(동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를

포함한다)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

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지 아니하는 것

9. ------------------------

--------------------------

--------------------------

------ 도정공장, 식품공장, 읍·면

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천

연식물보호제 제조시설(폐수를 전

량 재이용 또는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유기농어업자

재 제조시설(폐수를 전량 재이용 또

는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로 한정

한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지 아니하는 것

가.「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9호

에 따른 특정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가. -----------------------

------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

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나.「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1호

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3종

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나. -----------------------

--------------------------

--------------------------

별표 1의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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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

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

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 무방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다.「물환경보전법」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

--------------------------

------------

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

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

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

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

하는 것

라.「물환경보전법」----------

--------------------------

--------------------------

---------------------제1종

사업장부터 제4종 사업장------

-----

10. ～ 16. (생 략) 10. ～ 16. (현행과 같음)

<신 설> 1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

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20]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0]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

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동호 아

목ㆍ자목ㆍ너목ㆍ더목 및 러목(안

마시술소만 해당한다)를 제외한

다)

2. ------------------------

-----------------[같은 호 아

목‧자목‧너목(농기계수리시설은

제외한다)‧더목 및 러목(안마시술

소만 해당한다)은 제외한다]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6.「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2

호의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시설을 포함한다)

6. ------------------------

-- 수련시설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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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

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동

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을 제외한다)

8. ------------------------

--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가

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및 동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동물과 관련된 가목부터 라목

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

한 것

9. (생 략) 9. (현행과 같음)

10.「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

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10. -----------------------

---- 교정시설

<신 설> 1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

3호의2의 국방ㆍ군사시설

11. ～ 13. (생 략) 12. ～ 14. (현행 11. ～ 13.과 같

음)

<신 설> 1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

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21]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1]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동호

가목․바목․사목 및 아목에 해당

하는 것

1. ------------------------

--------------------------

-----------사목(지역아동센터

는 제외한다) ---------------

----

2. ∼ 3. (생 략) 2.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

호바목의 고압가스 충전소ㆍ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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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ㆍ저장소 중 「환경친화적 자동

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수소연료공

급시설

4.「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

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중

동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양어시설(양식장을 포함한

다)

5. ------------------------

--------------------------

동호 마목 내지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양어시설(양식장을 포함한

다), 동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식물과 관련된 마목 내지 사목까

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및 양어시설과 비슷한 것

5. (생 략) 6. (현행 5.와 같음)

<신 설> 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

호의2의 국방․군사시설 중 시장

이 입지의 불가피성을 인정한 범

위에서 건축하는 시설

6. ∼ 7. (생 략) 8. ∼ 9. (현행 6. ∼ 7.과 같음)

[별표 23] 표고의 산정기준 [별표 23] 표고의 산정기준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가.(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건축을 수반하는 경우의 기준

  평균해수면을 기준으로 높이 100

m 이상일 경우 제일 가까운 도로

를 기준으로 높이 30m 미만에서

는 예외

나. -----------------------

--------------------------

--------------------------

--------------------------

------

1) 도로 : 차량 교행이 가능한 5m 1) 도로 : 개설이 완료된 5m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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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2차로 도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

①「도로법」제10조에 따른 도로

②「농어촌도로정비법」제2조에

따른 도로

③「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결정된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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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건축위원회 위원 지원 신청서

접수번호 위원회명 여수시
건축위원회

응모

분야
공고문 참조

사 진

(최근 6개월 이내)

성  명

(한 자)
생년월일

추천

기관

(의무사항
아님)

자 택
주   소 (우편번호      ) 도로명 주소기재

전화번호 휴대폰

직 장

직 장 명 직위
(직급)

주   소 (우편번호      ) 도로명 주소기재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학력사항

(최종학력

부터 작성)

취득년월 학   교 학위 전   공

자격증

보유현황

(상위등급

부터작성)

취득년월 자 격 증 명 인가ㆍ관
리기관 비 고

주요

경력사항

 -

 -

 - 

 -

위원회
활 동

(최근부터 
작성)

위촉기간 기관명 위원회 명칭 주요 기능

기타사항 ※ 자격요건 확인이 가능한 증빙서류 첨부

     상기 본인은 『여수시 건축조례』 제5조에 따른 여수시 건축위원회 위원    

 공개모집에 지원하며 위 기재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5 .    .     .

              지원자  성 명                    (인) 

 여 수 시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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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서 작성요령

1. 지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합니다.

가. "응모분야" 는 해당 모집 분야명 기재 

  

건축, 건축구조, 도시계획, 소방, 경관색채, 조경, 여론, 토목, 교통, 

법조계 분야 등 도시계획 및 건축과 관련된 분야 기재

나. "주소"는 현재 근무하는 직장 및 거주지를 기재

다. "연락처"는 직장, 자택, 핸드폰, 이메일 기재

라. "학력"은 대학 이상의 학력만 기재하시고, 전공(세부전공 포함), 학위

구분(학사, 석사, 박사) 및 졸업구분(졸업, 수료)을 정확히 기재

마. "자격증"은 국가공인기관이 발급한 자격증소지자에 한하여 종목 및  

등급을 상위등급부터 기재합니다.(사본 첨부 제출)

바. "주요경력"은 당해분야 주요경력을 기재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활동실적을 최근부터 기재합니다.

사. "주요 연구수행 실적" 및 "논문 발표실적"은 해당되는 지원자만 작성

아. 후보자 등록신청서는 반드시 본인이 작성한 후 서명 또는 도장을 찍

어서 제출해야 합니다.

※ 메일로 제출시 작성자란에 서명 날인 후 이미지파일(서명 또는 도장)을 한글파일(hwp파일)로

작성(이미지파일을 한글파일에 편집)하여 제출 바랍니다.

2. E-Mail 제출시에는 작성 후 스캐너 등을 활용하여 첨부 파일로 제출하

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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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건축위원회 지원 신청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 여수시는 여수시 건축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

습니다.

-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위, 주소, 전화번호, e-mail, 학력 및 경력, 사진 등 기타 위촉을 위해

본인이 작성한 관련 정보 등

【 개인정보 수집 목적 】

○ 건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개인정보 보유 기간 】

○ 정보주체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가. 이력 정보

- 보존기간: 개인정보 수집일로부터 건축위원회 위원 임기만료 및 해촉 시까지

- 보존사유: 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된 위원정보 관리

나. 관련 법령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 보존기간: 개인정보 수집일로부터 건축위원회 위원 임기만료 및 해촉 시까지

- 보존사유: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업무 수행에 필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제3자 제공 동의 】

○ 귀하가 제출한 개인정보는 여수시 건축위원회 현황 및 통계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

기 위해 아래 내용에 따라 제공하게 됩니다.

- 정보 제공 범위 : 성명, 소속, 직위, 성별

- 정보의 이용 목적 : 여수시 건축위원회 구성 현황 공개 시 활용

- 보유 및 이용기간 : 개인정보 수집일로부터 건축위원회 위원 임기만료 및 해촉 시까지

(해촉 시 관련 자료 삭제)

제3자 제공 동의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여수시건축위원회 위원 지원 신청에 따른 본인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

니다.

2025년    월     일 

동의인 :                   (서명 또는 인)

여 수시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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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훈령 제433호

여수시 기간제근로자 취업 규정 일부개정

여수시 기간제근로자 취업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중 “기간제근로자 본인의 경조사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본인의 신청에 따라 경조사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조사휴가는 유급휴가로 한다.”를 “기간제근로자 본인의

경조사가 있을 때에는 여수시 공무직 채용 및 근무 규정 제27조를 준용한

다. 이 경우 실제로 휴가를 사용한 날은 유급으로 한다.”로 하고 각 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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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기간제근로자 취업 규정 일부개정안

( 제정) 2010.08.01 훈령 제248호

(전부개정) 2019.08.26 훈령 제364호

제22조(경조사 휴가) ① 기간제근로자 본인의 경조사가 있을 때에는 여수시 공무직 채용

및 근무 규정 제2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실제로 휴가를 사용한 날은 유급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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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여수시 공무직 채용 및 근무 규정 제27조

 구   분 대   상 일   수

결혼

본인 5일

자녀 1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일

출산
배 우 자 10일
자 녀 와  그  자 녀 의  배 우 자 1일

입양 본인 20일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외)조부모 3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3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일

현        행 개   정   안
제22조(경조사 휴가) ① 기간제근로자 본

인의 경조사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본인

의 신청에 따라 경조사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조사휴가는 유급휴가로

한다.

1. 본인의 결혼 : 7일

2. 배우자의 출산 : 3일

3. 배우자또는본인·배우자의부모의사망 : 5

일

4. 본인및배우자의조부모또는외조부모의사망 :

2일

5. 자녀 또는 그 자녀의 배우자의 사망 : 2

일

제22조(경조사 휴가) ① 기간제근로자 본

인의 경조사가 있을 때에는 여수시 공무

직 채용 및 근무 규정 제27조를 준용한

다. 이 경우 실제로 휴가를 사용한 날은

유급으로 한다.


